
신고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

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, 소득정보를 

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

을 확인

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

고한 경우 [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] 

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

과태료가 부과

취업할 때 까지 상환이 유예되는

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!

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,

혜택만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 

취업후 상환 학자금(든든학자금) 대출자라면 

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.

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 

잊지말고 꼭 해주세요!

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

정기 채무자 신고로

더욱 든든해집니다!

신고방법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


채무자

신고

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

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

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산 

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, 소득 정보를 

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 

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

를 통한 전자신고

www.kosaf.go.kr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

▶ 학자금상환지원 ▶ 채무자신고 ▶ 신고

신고기간 매년 12월 1일 ~ 31일

채무자 신고

이렇게 쉬워졌습니다!

채무자 신고!

12월을 꼭 기억하세요.

· 신고내용이 대폭 줄었습니다!

· 금융 및 재산정보는 동의서로 대체하였습니다!

· 인터페이스를 쉽게 개선하였습니다!

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,

매년 12월 중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.

2016년 정기 신고부터는, 

한결 편리하게 채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EASY

12월,채무자 신고
(www.kosaf.go.kr)


